
현장실습 운영절차현장실습 추진체계

함께 만들어나가는 
청소년의 빛나는 미래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현장실습 의무화 시행

         운영(지원)기관            실습기관 양성기관 및 실습생

실습기관 모집 공고

시스템 양성·실습 기관 등록

실습기관 요건 확인

실습 모집공고 게시

실습 등록  확인 / 공고 수정

 ❖ 주요업무
 - 양성·실습 기관 현황 관리
 - 실습기관 공고
 - 운영시스템 개발, 운영
 - 실습비, 협약체결 점검
 - 실습생 권익보호, 안전
 - 실습지도자 양성 교육

실습확인서 등록·발급
(온라인 시스템)

신청(기관, 지도자 서류)

실습지도 계획 수립

실습생지원서 접수

실습생 계약서, 서약서 작성

실습평가 및 종결

시스템 등록 요청

현장실습
(최소 15일, 130시간 이상)

실습이력사항 등록

수락서 발송

실습생 최종 확정

실습생 선발(서류·면접) 
및 확정

실습생 모집공고 등록

실습평가서 발송

시스템 등록 요청
(기관, 담당교수)

학교  �등록기관 확인 
(시스템 내)

학교  실습공고 공지

실습생  선발여부 확인

학교  �실습의뢰(협약)  
공문 발송

학교  �실습교육기관 확정
 실습오리엔테이션(1회 이상)

실습생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결과서 송부

학교  �실습 세미나(5회 이상) 
실습교수 현장 확인

실습생  실습일지, 과제 등 제출

학교  평가서 반영 학점 부여

  *실습평가: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학점부여

학교  실습 최종 평가회(1회 이상)

실습생  실습지원서 제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h)’ 검정과목 추가(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 소   
웹사이트  
전 화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https://www.youth.go.kr/yworker/
041-620-7741~3

전국(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울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2)849-0404

부산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1)852-3461~2

대구 |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3)659-6210

인천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2)833-8057~9

광주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2)234-0755~6

대전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2-488-0924~5

울산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2-227-0606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4)864-7935

경기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1)232-9383~5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33)731-3704~4704

충북 |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3)256-4503~5

충남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1)562-9003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3)232-0479

전남 |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1-280-9002

경북 |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4)850-1004

경남 |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5)711-1355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064)751-5041~3

제도안내
현장실습
청소년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기관]

성평등가족부[총괄]

양성기관
[대학]

●  교육과정 편성
●  실습기관 협력
●  학점 부여

전국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실습기관
[현장]

●  실습생 지도 및 평가
●  안전한 실습 환경 제공

●  정책전달 및 제도홍보
●  지도사 양성 및 지원



 잠깐! 준비사항 체크하세요양성기관 [대학] 실습기관 [현장] 실습생 [학생]

Check Point Check Point Check Point

01 협약체결 필수

✓ � �실습 OT 활용하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여야 함(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

✓ � �실습기관 협약체결 시, 실습기간, 장소, 평가, 
보건·위생·안전 포함

보건·위생·안전기간 장소 실습생
평가

02 교과과정 운영

1. 청소년 활동과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ㆍ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03 운영기관 통보

✓ �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

✓ � �실습비에 관한 사항

1회 이상
최종평가회

5회 이상, 대면 1회 필수
실습세미나실습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01 지도자 배치

✓ � �1급 또는 2급(경력 2년 이상), 지도자가  상근해야 
하며, 동일 시간대 지도자 1명당 실습생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자격소지 상근 경력 최대 10명
이하

10명

03 의무교육 실시

✓ � �실습 전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협약사항)

실습 전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고예방

01 선수과목 이수

02 실습시간

✓ |실습일수| 최소 15일, 총130시간 이상 실시
✓ |근로기준| 1일 최소 4h 이상 8h 이하, 1주 40h 준수
✓ |연장근로| 1주 최대 5h 한도 가능, 실습생 동의
✓ |야간근로| 원칙 불가,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 협의

02 권리의무와 보호

✓ �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양성기관(학교)에 알리고 보호 요청 할 수 있음

 안전한 환경에서 
지도받을 권리

기관의 기밀 누설 금지
 안전 규정 준수

권리 의무

03 실습참여 및 평가

✓ � �출석 및 시간준수
✓ � �실습태도와 책임감
✓ �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확인(양성기관)

시간준수 실습태도 서류확인

양성기관 [대학] Check!

  협약체결   실습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완료?

  보험가입   기관실습 중 사고발생 대비 상해보험 가입완료?

  교육편성   OT(1회), 세미나(5회), 최종평가회(1회) 수업 편성?

  지도교수   담당교수 자격요건 충족, 기관방문 계획수립?

실습기관 [현장] Check!

  지도자   자격요건 갖춘 상근 실습지도자 종사 유무?

  실습기관   실습기관 자격요건 해당기관 확인(고시 제6조)?

  실습지도   실습운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130h)?

  실습인원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10명 이내 지도?

실습생 [학생] Check!

  선수과목   기본과목(3과목), 추가과목(1과목) 이수완료?

  서류확인   �개인실습 목표 수립 및 소속대학 학칙 준수? 
(실습일지, 보고서, 실습확인서 등)

  사전교육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완료?

  기본자세   출석 및 시간준수, 기관/개인정보 비밀유지

구분 선수과목(총 4과목)

1. 기본 과목
(3과목)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 추가 과목
(1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 �수강신청 전, 선수과목(총4과목) 이수하여야 함

일수 근로 연장 야간

양성기관
통보


